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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/4분기 외부강의 등의 신고내역 점검결과

(’23. 8. 16., 감사담당관실)

1  관련 근거

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약칭: 청탁금지법) 제10조

ㅇ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ㅇ 통계청공무원의외부강의등에관한관리지침(통계청예규)

2  점검 개요

 □ 대상기간: ’23. 4. 1. ~ 6. 30.(2분기)

 □ 점검기간 및 방법

e-사람 신고내역
확인 ð

대상자별 자료
확인 요청 ð

신고의 성실성
확인

(’22. 8. 2.∼8. 10.)(’23. 7. 18.∼28.) (’23. 8. 2.∼8. 9.)

□ 점검반: 감사담당관(점검 반장) 및 청렴팀

□ 주요 점검사항

ㅇ 월 3회, 월 6시간, 년 24회를 초과한 외부강의 실시 여부

ㅇ 신고기한(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) 및 대가기준 상한액 준수 여부

ㅇ 복무사항, 문서대장 등을 통한 신고 누락 여부

ㅇ 외부강의등 요청서(또는 요청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) 미첨부, 착오

입력(대가는 원단위 입력), 세부 신고사항 누락 여부

ㅇ 초과사례금 신고⋅반환 의무 이행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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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점검 결과

 □ 신고 현황

ㅇ 2분기 외부강의 참여자는 47명, 신고 건수는 73건임

<2분기 외부강의 참여자 및 신고건수 현황*>

(단위:명, 건)

구  분 ’22년
2분기

’23년
1분기

’23년
2분기 4월 5월 6월

참여자 34 29 47 15 21 24

신고건수 49 36 73 15 28 30

*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

ㅇ 2분기 외부강의 참여자 34명 중 1회 참여가 25명(73.5%)으로 가장 많음

<2분기 외부강의 참여자별 참여횟수 현황 >

(단위:명, %)

횟수
인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

47 32 9 3 2 - 1
(100.0) (68.1) (19.1) (6.4) (4.3) - (2.1)

 □ 점검 결과

외부강의 신고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, 2분기 위반사례는 없음

ㅇ (지연 신고) 미신고 사항 및 신고기한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음

ㅇ (강의 요청)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음

ㅇ (대가 초과)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사례는 없었음

ㅇ (횟수･시간 초과) 횟수 및 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사례는 없었음

ㅇ (출장비 중복수령) 강의 요청기관과 우리 청에서 출장비를 중복

지급받은 사례는 없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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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향후 계획

 □ 향후계획 

ㅇ 외부강의등의 월간(3회, 6시간) 및 연간 제한 횟수(24회)가 초과되지

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ㅇ 외부강의등 신고 중요성 등에 대해 공문을 통한 안내문 배포


